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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거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거제시 재정공시 제2016-01호(2016. 2. 29.) 거 제 시 장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6,815억원으로, 전년 예

산대비 28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 유사단체 평균액(9,473

억원)보다 2,65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41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

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3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6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5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

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66%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계속되는 경

기침체와 조선경기위축으로 향후 세수 증가폭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어 세수 증대를 위한 체납금 납부 독려 등 세원 발굴을 통한 자

체재원 확충과 예산절감 등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내부적인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4003000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전영재(055-63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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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제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6,815 6,526 289 9,473 8,845 628

세 출 예 산 6,815 6,526 289 9,473 8,845 628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당초 ]
41.53

(34.26)
41.52

(37.06)
0.01

(△2.80)
36.93

(31.62)
35.46

(30.29)
1.47

(1.33)

재정자주도 [당초 ]
64.66

(57.39)
65.78

(58.40)
1.12

(△1.01)
63.81

(58.50)
63.12

(57.95)
0.69

(0.55)

통합재정수지[당초] 66 71 △5 149 177 △27

재정운용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2(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

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

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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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1,538 573,572 68,193 5,038 34,7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38,010 525,083 630,948 652,644 681,5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4,105 100 441,398 100 530,938 100 555,225 100 573,572 100

지 방 세 136,507 31.45 150,523 34.10 163,987 30.89 170,037 30.63 170,000 29.64

세외수입 44,049 10.14 49,090 11.12 26,515 4.99 18,876 3.40 26,494 4.62

지방교부세 87,759 20.22 73,047 16.55 73,888 13.92 91,746 16.52 89,700 15.64

조정교부금 등 26,000 5.99 28,800 6.53 31,000 5.84 42,987 7.74 43,000 7.50

보 조 금 139,790 32.20 139,938 31.70 190,816 35.94 189,984 34.22 202,696 35.34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44,732 8.42 41,595 7.49 41,682 7.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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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1,538 573,572 68,193 5,038 34,7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38,010 525,083 630,948 652,644 681,5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4,105 100 441,398 100 530,938 100 555,225 100 573,572 100

일 반 공 공 행 정 36,235 8.35 44,317 10.04 48,364 9.11 54,300 9.78 49,859 8.69

공공질서 및 안전 9,775 2.25 13,790 3.12 10,669 2.01 9,280 1.67 11,232 1.96

교   육 9,422 2.17 9,652 2.19 12.760 2.40 6,254 1.12 9,477 1.65

문 화  및  관 광 28,333 6.53 23,704 5.37 27,723 5.22 24,581 4.42 27,375 4.77

환 경 보 호 77,505 17.85 44,821 10.15 47,570 8.96 57,470 10.35 60,917 10.62

사 회 복 지 84,867 19.55 93,423 21.16 134,834 25.40 143,113 25.77 154,282 26.90

보   건 7,027 1.62 7,265 1.65 8,064 1.52 10,025 1.81 9,897 1.73

농 림 해 양 수 산 54,997 12.67 69,236 15.69 74,154 13.97 75,831 13.66 75,635 13.19

산업 중소기업 10,116 2.33 9,483 2.15 13,250 2.50 4,758 0.86 4,296 0.75

수 송  및  교 통 29,042 6.69 29,452 6.67 43,827 8.25 55,507 10.00 45,394 7.91

국토 및 지역개발 14,226 3.28 20,085 4.55 26,610 5.01 23,073 4.16 32,813 5.72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7,797 1.79 5,289 1.20 5,889 1.11 8,978 1.62 6,600 1.15

기   타 64,763 14.92 70,881 16.06 77,224 14.54 82,055 14.78 85,795 14.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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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23,502 756,820 766,771 780,128 794,286 3,821,507 2.40%

자 체 수 입 241,644 246,693 251,577 269,759 274,839 1,284,512 3.30%

의 존 수 입 392,718 416,455 425,455 418,898 425,798 2,079,324 2.00%

지 방 채 2,958 4,000 0 0 0 6,958 35.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182 89,672 89,739 91,471 93,649 450,713 2.10%

세        출 723,503 756,820 766,771 780,128 794,286 3,821,507 2.40%

경 상 지 출 154,100 150,507 156,071 164,835 163,516 789,028 1.50%

사 업 수 요 569,403 606,313 610,700 615,293 630,770 3,032,479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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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86,766 717,701 30,935 4.50

거제시 652,644 681,538 28,894 4.43

교육청 0 0 0 0

공사 공단 21,750 22,192 442 2.03

출자 출연기관 12,372 13,971 1,599 12.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 공단(1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출자출연기관(2개) : 거제문화예술재단,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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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1.53

(34.26)

573,572

(573,572)

238,176

(196,494)

335,396

(335,396)
0

0

(41,68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1.59 45.22
44.31

(35.88)

41.52

(34.02)

41.53

(34.26)

최종예산 47.97 44.98
44.38

(38.77)

43.21

(37.06)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재원인 세외수

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타 자치단체 대비 우리 시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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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66

(57.39)

573,572

(573,572)

370,876

(329,193)

202,696

(202,696)
0

0

(41,68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7.80 68.30
64.06

(55.64)

65.78

(58.40)

64.66

(57.39)

최종예산 68.54 65.58
65.27

(59.66)

64.55

(58.29)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다 2014년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국고

보조금, 순세계잉여금등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입니다.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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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94,004 610,987 0 12,370 12,370 35,991 623,357 -29,353 6,638

일반회계 541,004 534,628 0 12,270 12,270 28,830 546,898 -5,894 22,936

기타
특별회계

1,928 4,938 0 0 0 1,836 4,938 -3,010 -1,174

공기업
특별회계

49,868 68,193 0 0 0 5,325 68,193 -18,325 -13,000

기 금 1,204 3,228 0 100 100 0 3,328 -2,124 -2,12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9,677 -17,728 -34,599 -28,815 -29,353

통합재정수지 2 6,723 5,157 2,915 7,052 6,638

☞ 2016년 통합재정수지 1은 전년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폭에 비해 지출증가폭이 크므로 통

합재정수지의 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흑자를 나타내고 있

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건전재정운용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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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1 62,494

여성정책추진사업 17 44,2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 18,28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do?menuCd=DOM_000001701006000000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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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1을 채

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81,538 2,162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지 원
기 타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12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62

교육체육과 남부면 명사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교육체육과 거제면 화원마을 운동기구 설치 15 〃

산림녹지과 일운면 시비동산 정비공사 20 〃

산림녹지과 일운면 수정마을 산책로 정비공사 20 〃

산림녹지과 연초면 죽전마을 주민쉼터 조성공사 30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망산 탐방로 정비공사 20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해안로 체육공원 정비공사 30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총명사 뒤편 휀스 설치공사 15 〃

산림녹지과 장승포동 해맞이 행사장 정자주변 정비공사 25 〃

산림녹지과 마전동 삼밭, 윤개공원 정비공사 30 〃

산림녹지과 능포동 장미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30 〃

산림녹지과 옥포1동 시비공원 정비공사 30 〃

산림녹지과 옥포1동 국사봉 등산로 시설물 정비공사 15 〃

산림녹지과 옥포2동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설치공사 10 〃

산림녹지과
옥포2동 산복도로변 개미골 입구 소공원 조성

공사
30 〃

산림녹지과
장평동 덕산아내1차아파트 옆 오솔길 정비

공사
10 〃

산림녹지과 장평동 무궁화동산 정비공사 10 〃

산림녹지과 고현동 시내 가로수 지주 정비공사 24 〃

산림녹지과 중곡동 가로수 정비사업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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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시계획과 장승포동 청사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30 〃

도시계획과
능포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변 벽화그리기 

사업
30 〃

도시계획과 옥포2동 혜성아파트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 20 〃

도  로  과 일운면 공곶이 진입로 정비공사 25 〃

도  로  과 일운면 와현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도  로  과 동부면 산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동부면 유천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

도  로  과 남부면 도장포마을 안길 데크설치공사 30 〃

도  로  과 거제면 고당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거제면 옥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

도  로  과 거제면 동림마을 안길 확장공사 20 〃

도  로  과 사등면 신전마을회관 진입도로 확장공사 30 〃

도  로  과 연초면 효촌마을 안길 확장공사 30 〃

도  로  과 하청면 서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2 〃

도  로  과 하청면 중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5 〃

도  로  과 장목면 복골마을 굴곡도로 개선공사 20 〃

도  로  과 장목면 대계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도  로  과 장목면 매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

도  로  과 마전동 장승로 보도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마전동 장승로 도로측구 정비공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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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  로  과 마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도  로  과
능포동 롯데캐슬아파트 후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0 〃

도  로  과 아주동 용소3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30 〃

도  로  과
아주동 도시계획도로(중로2-29호선)법면유실 

보수공사
30 〃

도  로  과 옥포1동 국도14호선 안전휀스 설치공사 20 〃

도  로  과 옥포1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측구 정비 30 〃

도  로  과 옥포1동 애니콜택시 옆 배수로 정비 15 〃

도  로  과 옥포1동 오븐마루 앞 보도 및 배수시설 정비 10 〃

도  로  과 옥포2동 도시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  로  과 옥포2동 도시도로변 파손 인도 보수공사 30 〃

도  로  과 장평동 장평농협 인근 도로정비공사 30 〃

도  로  과 장평동 장평대로 보도 정비공사 10 〃

도  로  과 장평동 프라다모텔 뒷편 도로 정비공사 20 〃

도  로  과 장평동 장평회관뒷편 도로정비공사 20 〃

도  로  과 중곡동 배수로 정비공사 20 〃

도  로  과 중곡동 덕산2차베스트타운 안전휀스 설치공사 20 〃

도  로  과 중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자전거 거치대 2 〃

도  로  과
상문동 덕산3차아파트 진입로 정비 및 안전

시설물 설치
25 〃

도  로  과 상문동 윗담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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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  로  과 수양동 제산1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

도  로  과
일운면 망양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및 보안등 

설치
20 〃

도  로  과 능포동 시원빌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2 〃

도  로  과 아주동 도시개발구역 제1,3공원 보안등 설치 25 〃

도  로  과 아주동 도시개발구역내 보안등 설치공사 25 〃

도  로  과 장평동 양지초등학교 통학로 보안등 설치공사 20 〃

도  로  과 고현동 독봉산 웰빙공원 입구 보안등 설치공사 30 〃

농업정책과 일운면 신촌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동부면 산촌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농업정책과 동부면 영북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농업정책과 남부면 여차마을 농로 개설공사 25 〃

농업정책과 거제면 산전마을 구거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둔덕면 죽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2개소) 25 〃

농업정책과 둔덕면 하둔마을 배수로 법면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둔덕면 하둔마을 농로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20 〃

농업정책과 둔덕면 내평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10 〃

농업정책과 둔덕면 아사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사등면 두동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30 〃

농업정책과 사등면 성내마을 구솟골 농로 확포장 공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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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2000000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업정책과 사등면 오량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30 〃

농업정책과 연초면 연행마을 농로 확장공사 30 〃

농업정책과 연초면 하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하청면 해안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농업정책과 하청면 창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15 〃

농업정책과 하청면 성동마을 도로 포장공사 15 〃

농업정책과 하청면 실전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23 〃

농업정책과 하청면 대곡마을 구거 정비공사 10 〃

농업정책과 장목면 장동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

농업정책과 장목면 송진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상문동 아랫마을 농로 개설공사 10 〃

농업정책과 상문동 봉시덕골 농로 개설공사 15 〃

농업정책과 상문동 윗담 농수로 신설공사 20 〃

농업정책과 상문동 배합골 구거 정비공사 25 〃

농업정책과 수양동 양정마을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30 〃

농업정책과 수양동 해명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상하수도과 남부면 다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5 〃

상하수도과 둔덕면 유지마을 안길 우수관 정비공사 25 〃

상하수도과
능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외 1개소 횡단

배수로 정비공사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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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13 80 179 183 578,609 563,307 15,304

의회사무국 1 1 2 1 1,391 1,427 -36

기획예산
담당관

1 1 3 3 28,996 31,027 -2,031

감사법무
담당관

1 1 2 2 313 319 -5

전략사업
담당관

1 2 6 2 4,096 7,194 -3,098

시민고충
처리담당관

1 3 4 3 176 170 6

국가산단
추진단

1 1 1 1 59 605 -546

행정국 1 10 26 24 98,649 94,459 4,190

주민생활국 1 19 47 41 178,545 164,572 13,974

해양조선
관광국

1 11 26 23 66,118 70,713 -4,595

안전도시국 1 17 32 35 98,947 96,930 2,016

보건소 1 2 6 11 10,254 10,657 -403

농업기술
센터

1 4 9 24 26,948 25,112 1,836

환경사업소 1 8 15 13 58,129 53,840 4,289

읍면동 0 0 0 0 5,988 6282 -29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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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

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1.53
(34.26)

64.66
(57.39)

26.91 27 51.31 31.3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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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 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 79.2 0

부단체장 56.1 56.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1 341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5.8 85.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 71.52 0

의원국외여비 52 52 0

지방보조금 17,991 10,792 -7,19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38 1,33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5 1,201 -204

공무원 일 숙직비 286 286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 가군 기준 시장 79,200천원, 부시장 56,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된 기준으로 2016년 기준액 341,0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가능) 기본 - 16명*4,800천원 = 76,800천원, 예결특위 - 9명*1,000천원 = 9,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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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활동비 – 월2,310천원*1명*12월 = 27,720천원

부의장 – 월1,150천원*1명*12월 = 13,800천원

상임위원장 – 월750천원*3명*12월 = 27,000천원

예결위원장 – 월750천원*1명*4회 = 3,000천원

․의원국외여비 : 의원정수*2,000천원(기준액),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

준액의 25% 범위내에서 자율조정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기본 - 16명*2,500천원 = 40,000천원, 추가(자매결연) - 40,000천원*30% = 12,000천원 

․지방보조금 :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

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2016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7,991백만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통・리장 - 기본수당 월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

원(월2회), 반장수당 – 연50천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도농형기초단체 기준액(1인당 평균) 1,018천원

87천원(우리시 1인기준)*1,380명 = 120,060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비 1일당 50천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천원 이내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 일직수당 : 60천원*13명*117일 = 91,260천원

- 숙직수당(평일) : 50천원*10명*250일 = 125,000천원

- 숙직수당(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 60천원*10명*116일 = 69,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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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595 -3,971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2,350 4,595

인건비 절감 0 169

지방의회경비 절감 31 31

업무추진비 절감 50 1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07 83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08 2,525

지방청사 관리․운영 1,970 1,22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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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565 -3,97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543 1,675

지방세 체납액 축소 -1,932 -3,689

경상세외수입 확충 282 32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748 -1,664

탄력세율 적용 -708 -618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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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거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

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거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

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